
3312017년 11월호

민심은 사형제 폐지·동성혼

인정엔 부정적

법 무 뉴 스

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‘사형제 폐지’와 ‘동성혼 인정’에 대한 대중의 인

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중앙일보가 창간 52주년을 맞아 지난 17~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

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, 국민의 66.1%가 ‘사형제 폐지에 반대’한다고 응답

했다. 개헌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도 사형제 폐지에는 대부분 반대했다. 개헌에 

찬성한 응답자 중 66.2%, 반대 응답자 중 73.2%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했다. 연

령별로는 19~39세(69.5%)에서 반대 여론이 40~60세 이상(64.0%)보다 약간 

앞섰다. 

사형제 존폐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.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합헌으로 

보고 있다. 헌재는 1996년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헌 소원 심

판에서 “공공 이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

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”고 결정했다. 당시 합헌 7명, 위헌 2명으

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. 

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0년 헌재는 다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판했다. 

광주고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다. 이번에는 5(합헌) 대 4(위헌)로 합

헌 결정이 내려졌다. 위헌 의견이 2명 더 많아진 셈이다. 헌재는 당시 “사형제가 

헌법이 예상한 형벌의 종류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. 사형제 유지

로 범죄예방이나 생명보호와 같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”고 판시했다. 그러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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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론을 편 재판관들은 “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”는 견

해를 제시했다.   

사형제에 관한 한 외국의 헌법 사례도 다소 엇갈린다.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

66조 1항에서 ‘누구든지 사형을 선고받지 아니한다’고 명시해 사형제 폐지 국가

가 됐다. 스위스 헌법 10조에는 ‘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 사형은 

금지된다’고 했다. 독일은 기본법 102조에 “사형은 폐지된다.”고 돼 있고 유럽연

합의 기본권 헌장 제2조는 “누구든지 사형언도를 받거나 사형집행의 대상이 되

어서는 안 된다.”고 규정했다. 

반면 일본은 “생명,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

지 않는 한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.”고 했다. 공공복리에 반하면 생명을 존

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. 일본은 여전히 사형제 시행국이다.   

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‘동성혼’의 경우 국민의 63.1%가 반대한다(매

우 반대 46.1%, 약간 반대 17.0%)고 응답했다. 찬성은 34.4%(매우 찬성 8.7%, 어

느 정도 찬성 25.7%)였다.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성혼 반대 비율도 높아

졌다. 반대 의견은 각각 19~29세(30.1%), 30~39세(45.8%), 40~49세(63.9%), 

50~59세(75.4%), 60세 이상(88.4%)으로 나타났다.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혼에 

찬성하고,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많은 셈이다. 현행 헌법에는 ‘혼인과 가족생활

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된다(제36조)’라는 조항이 포

함돼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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